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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원시 고시 제2015 - 40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

  전라북도 고시 제2015-139호(2015.7.10.)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남원 도시관

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

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

고 고시합니다.

  이에 관계도서를 남원시청 도시과(전화 063-620-645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

보입니다.

                  2015년  7월  15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원   시   장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         분
면   적(㎡) 구성비

(%)
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합           계 752,810,000 -   752,810,000 100.00 

도   시   지   역 29,871,000 - 29,871,000 3.97 

관 리

지 역

소      계 276,944,635 증) 9,725 276,954,360 36.79 

보 전 관 리 지 역 78,727,389 - 78,727,389 10.46 

생 산 관 리 지 역 67,077,794 -  67,077,794 8.91 

계 획 관 리 지 역 131,104,777 증) 9,725 131,114,502 17.42 

미지정관리지역 34,675 - 34,675 0.00 

농 림 지 역 338,000,013 감) 9,725 337,990,288 44.89 

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107,994,352 - 107,994,352 14.35 

  

2.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

도면
표시
번호

위치
용도지역 면적

(㎡)
용적률

(%)
결정(변경)사유

기정 변경

- 보절면 서치리 
142-3일원 농림지역 계획

관리지역 9,725 100

관광명소화된 기 개발 사찰부지에 대하여 

계획적·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용도지역

(농림지역→계획관리지역)을 변경

3. 관계도서 : 실음생략


